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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 사

용하는 용어를 정비함

○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

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화된 정보통신

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, 신체활동 홍보ㆍ캠페인을 보강하고,

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

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

원 조례 로 하고 “활성화” 용어를 “장려”로 수정함(안 제2조 ~ 안

제14조)

나.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을 규정함(안 제8조)

다. 신체활동장려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

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라.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9조)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ㆍ구조문 대비표
























